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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고시 제2017-86호

웰컴투 월성골 거창군창의사업 기본계획 승인고시
『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

제 38조, 『농어촌정비법』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‘15년착수 웰컴투

월성골 거창군창의사업 기본계획 수립(승인)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

니다.

2017년 06월 30일

거 창 군 수

1. 사 업 명 : 웰컴투 월성골 거창군창의사업

2. 사업의 목적 : 거창군의 큰 자원인 덕유산을 대상으로 향후 “힐링지대

거창”이 지자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.

3. 사 업 구 역 :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, 산수리 일원

4. 사 업 규 모 : 행정리 2개, 자연마을 10개

5. 면 적 : 51ha(대지 및 농경지 3ha, 임야 48ha)

6. 가구 / 인구 : 213호/435명

7. 사 업 비 : 1,510백만원(국 1,057, 도 136, 군 317)

8. 사업의 효과 : 지역이 지닌 자산인 자연자원을 지역민이 활용하여 자연

치유의 메카로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, 임야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

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줌

9. 사 업 기 간 : 2015년 ～ 2018년(4년간)

10. 시 행 자 : 거창군수

11.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: 사업지역 주민의

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.

12. 주요사업개요

가. 기초생활기반확충 : 치유의 마당 조성

나. 지역소득 증대 : 힐링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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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지역경관개선사업 : 달빛산책로 정비

다. 지역역량강화사업 :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

13.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

개발담당(☎940-8256)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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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고시 제2017 - 87호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·폐지한

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07. 05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9길 21 외 9건(부여 10건)

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
도로명

부여(폐지)사유
비고

(별 도 열 람)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～3)에 문의 또는 새주

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

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

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,

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

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

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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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도로명주소부여

일련

번호
종전주소 도로명주소

고 시 일
도로명부여사유 비고

도로명 도로명주소

1
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

덕산리 1452

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

청수로 496-56
2009-12-28 2017-07-05

신원면 청수리를 지나는 

도로임을 반영
　

2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
가지리 696-62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
개화1길 149-82
2009-04-01 2017-07-05

칡의  꽃이 핀다고 하여 

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

반영된 첫번째 도로

　

3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
중앙리 2-2, 1-15, 2-3, 

2-20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
거열로1길 86
2009-04-01 2017-07-05

거열로의 시작점에서 

부터 첫번째로 분기되는 

도로

　

4
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

월성리 973-7

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

계수나무길 44
2009-04-01 2017-07-05

달속의 계수나무 

모양이라 이름지어진 

자연마을 이름 반영

　

5
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

죽림리 677-2

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

누룩재길 174-10
2009-04-01 2017-07-05

마을 둘레에 느릅나무가 

많았고, 서쪽 주상면 

내오리로 넘어가는 재를 

누룩재로 불렀던 것에서 

유래

　

6
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

도리 149

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

도리4길 256-7
2009-04-01 2017-07-05

행정구역명 도리가 

반영된 네번째 도로
　

7
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

마상리 145-2

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

마상4길 23
2009-04-01 2017-07-05

행정구역명 마상리가 

반영된 네번째 도로
　

8
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

하고리 85-3

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

세동길 7
2009-04-01 2017-07-05

마을이 지나가는 길목에 

있다하여 붙여진 

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

도로

　

9
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

봉산리 1546-1

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

와룡길 75
2009-04-01 2017-07-05

마을 뒤편이 삼봉산이 

솟아 있고 땅 모양새를 

보고 용강이라 부르던 

것을 와룡 선생이 시켜 

바뀌었다고 하는 

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

도로

　

10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
송정리 1132-10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

송정9길 21
2016-04-20 2017-07-05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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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공고 제 2017 - 782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, 제77

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사전안내, 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, 검사

명령서, 운행정지명령서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

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정기검사 최고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, 수취불명

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
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다 음

○ 공고제목 : 자동차·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, 경과안내 및 검사

명령서, 운행정지명령서 등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

○ 공고기간 : 2017. 07. 03. ~ 2017. 07. 17.(15일간)

○ 공고대상 : 붙임

○ 문 의 처 :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(☎055-940-3293)

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기간이

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

항 규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자동차관리법 제

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제

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

수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계가 직권말소 될 수

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06월 30일

거 창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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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우편물 반송내역(2017년05월)

연번 차량등록번호 소유자 반송일자 주    소 반송사유 비고

1 80어8187 신*열 2017.05.0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지사놀 ***-* 이사감 　

2 88머6891 주식회사 **건설 2017.05.04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

**번지*호*층
이사감 　

3 경남06로5163 김*수 2017.05.04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수안길 ***-* 이사감 　

4 51모4664 이*진 2017.05.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*길 ** 이사감 　

5 79구5286 서*채 2017.05.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*길 ** ,***호 원인불명 　

6 99수1964 박*웅 2017.05.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*길 **,*/* 원인불명 　

7 22고3152 김*회 2017.05.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*** 이사감 　

8 52보2095 최*호 2017.05.05 경상남도 거창군 강변로 *길 ** 수취인불명 　

9 경남5마6980 김*기 2017.05.0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****-* 원인불명 　

10 96너5954 이*윤 2017.05.08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*/*  ***동 

***호
원인불명 　

11 74우8722 김*두 2017.05.0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매산*길 ** 이사감 　

12 51로2395 정*덕 2017.05.08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*길 

**-**
이사감 　

13 84너4453 ㈜명**설 2017.05.0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**** 이사감 　

14 23보5421 황*임 2017.05.0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*** 이사감 　

15 36노7590 황*재 2017.05.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*** 수취인불명 　

16 88머6830 김*혜 2017.05.10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*길 

**,***호
이사감 　

17 85라6490 태**설㈜ 2017.05.10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

****번지*호
수취인불명 　

18 64주7766 박*현 2017.05.10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*길 

***-**,***동****호
원인불명 　

19 39모6772 이*진 2017.05.10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*길 **, *층 

***호
이사감

20 경남82다7740 박*성 2017.05.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모곡*길 ** 수취인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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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공고 제 2017 - 783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을 위반한자에

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

사전통지서, 부과 및 독촉 고지서,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,

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

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○ 공고내용 : 자동차·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등

○ 공고기간 : 2017. 07. 03. ~ 2017. 07. 17.(15일간)

○ 공고대상 : 붙임

○ 문 의 처 :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민원담당(☎055-940-3293)

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서면, 구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

있으며,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.

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기간 위반자 중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

료 행정처분전 자진 납부 시 부과금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법

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 지연 시 가산금 최고 77%부과(가

산금 5%, 중가산금 매월 1.2%)됨을 알려드립니다.

만약 납부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

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

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(자동차, 부동산 등)에 대한 압류 조치됨을 공고합니

다.

 2017년 06월 30일

거 창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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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 내역(05월분)

연번
차량등록번

호
소유자 최초과태료 반송일자 주    소 반송사유 등기번호 비고

1 08더8006 오*숙 300,000 2017.05.12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

*길 **,***호
이사감

1603503

493671
　

2 59모7791
NG**** 

*** TR
300,000 2017.05.12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

길 ***
수취인불명

1603503

493654
　

3 96주5943 손*순 300,000 2017.05.12
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

로 ***-**
폐문부재

1603503

493662
　

4 63로4523 권*점 20,000 2017.05.18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

들*길**,*층
폐문부재

1603503

493668
　

5 96부1905

㈜원

******

어링

260,000 2017.05.18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

리 ****번지
폐문부재

1603503

493666
　

6
경남02도

1442
백*금 400,000 2017.05.18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

*길 **
폐문부재

1603503

493679
　

7
경남02도

4580
김*호 400,000 2017.05.18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

대로 **,***호
폐문부재

1603503

493681
　

8 41구8653 한*영 20,000 2017.05.18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

로*길 **
폐문부재

1603503

493653
　

9
서울44로

1199
최*림 20,000 2017.05.18
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

로*길**
폐문부재

1603503

493656
　

10 73가4681 김*민 300,000 2017.05.18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

*길 **-*
폐문부재

1603503

493660
　

11 82노8532 최*성 20,000 2017.05.18
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

*길 **
폐문부재

1603503

493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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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공고 제2017- 796호

공 시 송 달  공 고

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317번지 거창위천 하천구역 내(사선대 일원)에

「하천법」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고정형 평상을 무단

설치한 행위에 대하여「행정대집행법」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

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,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

송달이 불가능하기에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

공고합니다.

2017. 7. 6.

거 창 군 수

1. 공고사항 :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
2.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

가. 행 위 자 : 미 상

나. 주 소 : 미 상

다. 위반사항 : 하천구역 내 고정형 평상 무단설치(상세내역 : “별 첨”)

3. 공고기간 : 2017. 7. 6. ~ 2017. 7. 20. (15일간)

4. 처분근거 : 「하천법」제69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제3조

5. 게시장소 :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거창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6. 계고내용 : “별 첨”

별도붙임: 하천법 위반 현황 총괄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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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 

거창군 건설과 제 2017년 – 1호

행정대집행 계고서

 성  명 : 미     상

 주  소 : 미     상

  

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317번지 거창위천 하천구역 내(사선대 일

원)에「하천법」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고정형 평

상을 무단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

고 있으며, 불법시설물(평상) 노후로 인하여 이를 방치하면 여름 휴가철 

피서객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가철 이전 

철거가 시급한 사항으로 2017년 7월 20일까지 반드시 원상복구(철거)될 

수 있도록「행정대집행법」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
 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「행정대집행법」제2조에 따라 거창

군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

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

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 래 -

위  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및 면적 대집행 방법

경남 거창군 북상면 

월성리 산317번지

(사선대 일원)

고정형 평상 3개소, 100.1㎡ 철거

 
2017 년   7월   6일

거 창 군 수


